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와 취업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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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와 취업 결정모형을 추정하여 장애인의 노동공급 및 취업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프로빗모형을 이용한 이론적 취업확률을 추정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취업기회에서의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는 1-4차에 걸친 한국노동패널조사 가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성, 연령, 가구주 여부, 장애 등 인구학적 특성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는 공급측면

k?의 효과에 의해 주도되지만, 학력수준, 직업훈련, 자격증과 같은 인적자본 변수는 공급측 요인 이외에도

수요측 요인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확률 분석에 따르면 장애인-비장애인 간

에는 취업기회에 상당 정도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장애인의 취업여건이 오히려 악화되

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장애인의 취업기회에서의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Ⅰ .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고용에 관한 연구는 사회복지 혹은 복지행정 차원에서의 연구가 주종을

이뤄왔다. 장애인 복지의 목표가 정상화(norm alization )와 사회적 통합(social inclusion )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는 지금, 노동시장의 틀 내에서 장애인의 취업이나 고용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이 풍부하게 제공되고 있지 못한 것은 자못 의아스럽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궁극적으로

일반인들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섞여서 생활하는 공존상태를 지향하며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취업이다. 취업은 경제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비장애인과의 사회적, 심리적 격차를 줄

임으로써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서구 복지국가에서도 1990

년대 이후 장애인 복지정책은 소득보조 중심에서 직업재활 및 고용지원을 우선하는 것으로 방

향을 선회하였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하게 노동시장

에서의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 정책의 출발점이자 궁극적 목표이기도 하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장애인구는 145만명으로 인구 100명당 장애인구 비율은 3.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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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보건사회연구원).3) 이 가운데 133만명이 15세 이상 인구이고 이들 중 경제활동

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은 64만명, 취업자는 56만명으로 추산된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은 47.8%이고 취업률과 실업률은 각각 71.6%와 28.4%로 나타나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참

가율과 취업률은 낮고 실업률은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장애인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4.1%와 비교할 때 무려 7배에 달하는 수치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고용여건이 매우

열악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표 1).4)

<표 1> 한국과 미국의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비교

장애인 비교그룹1

경활참가율 취업률 실업률2

경활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한국(2000) 47.8 71.6 28.4 60.9 95.9 4.1

미국(1998) 30.4 87.7 12.3 82.3 95.2 4.8

주: 1. 한국의 비교그룹은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상태이고 미국은 장애인을 제외한 비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임. 미국의 수치는 16-6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장애인실태조사 에서의 실업자는 구직희망여부로 정의되어 통계청의 실업자 정의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자료: 한국, 보건복지부,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 2001

U. S. Census Bureau, Housing Household and Economic Statistics Division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보이

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장 수준이 낮아 취업의 필요성을 그만큼 더 절실하게 느끼

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매우 저조하

고 실업률은 두 배 이상 높아, 우리나라 장애인은 경제적 불안정과 낮은 취업가능성이라는 악

순환의 늪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장애인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낮은 취업가능성은 노동시장 내에서의 장애인의 지위와 고용상의 특징

과 관련해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 및 취업확률을 직접적인 분석대상으로 한다.

Ⅱ장에서는 노동시장적 접근방법에 입각해 장애인 고용의 지위와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3 1995년 106만명에 비해 39만명이 증가했으며 장애인구 비율은 2.5%에서 3.09%로 늘었다. 그러

나 우리나라 장애인구 비율은 미국 20.6%(1995), 독일 8.4%(1991), 호주 18.0%(1993), 일본

4.8%(1995) 등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장애인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기보다는 국

가가 복지 혜택을 주는 장애인 인정범위가 선진국보다 좁고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장애를 인정

하거나 신고를 꺼리는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보면

통상 장애인구비율이 10% 정도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장

애인 규모를 400만 450만 명으로 추산하기도 한다．

4 장애인실태조사 에서의 실업자는 구직희망여부로 정의되어 통계청의 실업자 정의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애인과 같은 고용 취약계층의 경우 현실적인 취업가능성이 희박함

에 따라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즉, 실망실업자)로 잠재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소개한다. Ⅲ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와 분석방법을 소개하고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

한다. 일차적으로는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노동공급에 어

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수요측면까지를 고려한 취업확률 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취업기회에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지, 김대중정부 이후 장애인의 취업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한다.

Ⅱ . 선행연구

장애인 고용에 관한 노동시장적 접근은 기본적으로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고용기회 및 임금 등

에서 나타나는 장애인- 비장애인 간 차이를 분석하고 장애인의 취업 저해요인을 규명하는 데 주

안점이 두어진다. 분석적인 시각에서 볼 때, 장애인 고용문제를 접근하는 기본적인 관점은 장애

인의 노동공급측면(supply - side)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장애인 고용여건을 분석하려는 시각과

장애인에 대한 시장에서의 차별 혹은 노동시장의 제도적 또는 구조적 요인 등 노동수요측면

(demand- side)에 초점을 두는 시각으로 대별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장애인의 노동공급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분석틀에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가운데, 공급측면에서의 가장 일반적인 분석결과는 장애인이 교육수준이 상대적

으로 낮고 직업훈련이나 직장경험이 적으며 덜 사회화되어 있어 직업활동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인적자원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생산성과 관련된 요인에서 장애인의 열등한 조건을 가짐

으로 인해 기업이 채용을 기피하게 되고 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여건이 불리해지는 필연성이 존

재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수봉(1996)이 장애인 노동시장에서의 의중임금 및 구직기간 분

석을 통해 장애인의 경우에도 일반인과 유사한 노동공급방식이 존재하며 학력, 직업훈련 여부,

취업경험 유무가 경제활동 참가 및 실업탈출확률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이

선우(1997, 2001)는 장애인의 인적 특성 및 장애 특성 등을 설명변수로 하여 취업 및 취업형태

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장애인이 기능장애(impairment ) 혹은 능력장애(disability )를 가진다는 특수성에 기초하여 장

애유형 및 장애정도가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도 한다. Stern (1989)은 통상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직업적 장애로 재구성하기 위해 직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장애

지표(disability index )를 구성하고 이렇게 측정된 장애 정도가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Mullahy(1991)와 Baldwin (1994, 1995)은 기능적 한계 혹은 건강상태의 임금패

널티를 측정하고 생산성과의 연관성을 통해 기능적 한계와 차별을 구분 지으려는 일련의 작업

을 수행하였다.

소득보조(income transfer )와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장애인의 노동공급 및 고용패턴에 어떤 효



과를 미치는지에 관해서도 많은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로는 Mulle(1996)

와 Burkhauser (2001/ 2002) 등을 꼽을 수 있는데, 둘 다 소득보조 정책이 장애인의 고용유인을

저해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Burkhauser (1998)는 미국과 독일의 장애인 복지제도의 차

이5)를 비교함으로써 양국 장애인의 취업행태 및 고용패턴에서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의 논거에 입각해 장애인의 빈곤탈출 및 사회화 과정에서의

고용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실증분석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Kruse(1998)와

Burkhauser (1998)는 장애인의 빈곤탈출에서 고용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

으며, Schur (2002)는 장애인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가 비고용상태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분석하

였다.6)

장애인 노동시장에서 수요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기업주, 동

료근로자, 소비자의 편견이나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차별(discrimination )의 문제

가 핵심적인 분석대상으로 부각된다.7)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증연구로는 Zadny(1979), Ehrenberg (1998) 등

을 들 수 있는데, Zadny(1979)은 장애인을 많이 고용해 본 고용주일수록 장애인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분석결과를 통해 선호에 의한 차별이론을 뒷받침하였고,

Ehrenberg (1998)는 장애인등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은 시장의 경쟁적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독점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 이중노동시장론을 지지하였다. 우리나라

에서는 유동철(2000)이 장애인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본격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고용주의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선입견의 대상인 소수 집단의 고용

과 임금수준은 더 낮게 나타나며, 장애인은 2차 노동시장에 주로 고용되어 취업과 실업을 반복

하는 등 취약한 고용상태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어수봉(1996)은 차별을 본격적인 의제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의 고용제의 함수를 추정하여 제반 설명변수에 대해 탄력적인 장애인 수요

함수의 존재를 보인 바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정도는 장애인의 인적 특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분석도 제기

되고 있다. Baldwin(1994)은 성과 장애라는 이중의 차별요인을 결합한 분석을 통해 여성 장애

5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 크게 두 가지 정책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소득보조 프로그램(transfer
program)이고 다른 하나는 재활(rehabilitation)이다. 전자는 장애로 인해 잃어버린 소득(lost
earnings)을 대체하는 사회적 보상을 강조하는 사회안전망의 일종인 반면 후자는 고용주도 프

로그램으로 기능적 손상(impairment )의 효과를 상쇄시키고 고용주로 하여금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기제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소득보조 프로그램에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은 최소화 해온 데 반해 독일은 적극적으로 직무를 창출

하는 등 상대적으로 재활정책에 노력을 집중해왔다.
6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교육수준이 낮고 덜 사회화되어 있어 정치활동에 소극적이며, 생활만족도

가 낮고 부정적인 사회적 태도를 가진다고 여겨지나 고용활동은 이러한 사회적 배제 요인을

상당부분 줄여주고 있다고 분석하였다(Louis Harris and Associates, 2000; Schur , 2002).
7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이론으로는 선호가설, 통계적 차별이론 및

이중노동시장론 등을 들 수 있다. 선호가설은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을 그 집단에 대한 고용

주의 선입견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고, 통계적 차별이론은 한 개인이 자신의 특성이 아닌 소

속집단의 평균적 특성에 의해 평가받게 되는 것을 차별의 원인으로 제시하며, 이중노동시장론

은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되며 장애인과 같은 소

수집단은 2차 노동시장에 주로 속하게 됨으로써 차별을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인이 남성 장애인에 비해 차별받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실증분석 하였다. 유동

철(2001)도 여성지체장애인에 대한 이중차별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이선우외(2001)

는 장애인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생활 및 임금에서의 차별이나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상

대적으로 낮으며 시각장애인과 언어·청각장애인의 경우가 지체장애인에 비해 직업생활에서의

차별 정도가 더 높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 차별의 원인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은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의 노동공급 측면에 주목하는 연구는 장애인의 인적 특성에

해당하는 학력, 경력, 건강 등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측면에서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노동력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고용기회가 제한되거나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지위

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업무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현실인식에서 출발하여, 이동권 보장 등 장애 자체로 인한 제약

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노동능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노동시장에 원천적인

제약과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한편 장애인에 대한 노동수요 측면에 주목하는 연구는 장애인의 취업이나 고용여건이 장애인

개개인의 인적 특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그리고 그가 속한 사회의 제도

적, 구조적 특성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장애인이 받고 있는 불이익을

완화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할당 등 정책적 강제수단이 필요함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편견이나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노동공급자로서의 장애인의 인적특성을 강조하는 공급측면의 분석과 장애인을 고용하

는 기업이나 이를 둘러싼 시장환경에서의 차별적 요인을 강조하는 수요측면의 분석이 상호 배

타적이거나 모순적이기 보다는 서로 보충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장애인

과 같은 고용상의 취약계층일수록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관련해 공급측면의 원인과 수요측면

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장애인의 직업능력 결

여가 노동시장에서 고용기회의 제한을 가져오고 고용기회의 제한은 다시 직업능력 향상의 원천

적 제약으로 이어져 구조적인 배제와 차별로 귀결될 것이다. 사회적 배제와 차별이 구조화되면

장애인의 취업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이는 경제활동참가 유인을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아직은 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여건에 관한 체계적인 실증분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어수봉(1996), 이선우(1997, 2001), 유동철(2000) 등이 몇 안 되는 실증

연구인 셈인데, 장애인 고용에 관한 실증연구가 이처럼 미흡한 데는 자료의 제약이 가장 큰 문

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8) 이선우(1997, 2001)와 유동철(2000)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8 현재 장애인과 관련된 대표적인 자료로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하는 「2000년 장애인실태조

사」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2000년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가 꼽힌다. 「장애인실태조

사」는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데, 2000년 조사의 경우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표

본추출 모집단으로 하고 200개 지역, 지역당 220가구 총 44,000가구를 층화추출하고 있다. 이

조사는 모집단 대표성이 확보되고 표본 크기가 가장 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장애인구 및

출현율, 장애유형별 분포, 재가 장애인의 취업활동 등 장애인 현황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정보

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고용과 관련한 상세정보가 부족하여 장애인 노동시장의 구체적인 구

조분석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2000년 장애인근로

자 실태조사」는 5인 이상 사업체 4,115개소와 장애인근로자 11,07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

며,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실태와 관련해 가장 구체적인 설문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장



실태조사」를 분석자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노동시장 정보가 부족하여 장애인 노동

의 공급구조를 분석하는 이상으로 연구를 진전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비해 어수

봉(1996)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장애인 구인구직자 DB를 이용하여 장애인 노동시장의 공급

과 수요 양 측면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가 취업알선을 목적으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가구특성과 같은 배경변인들의 정보가 부족하고 취업 이후 정보가 부족하여 고용안정

성과 같은 장애인 노동시장의 질적인 측면을 분석하는 것이 곤란하다. 다음 장에서 서술되겠지

만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고 있는 본 연구도 자료의 제약이라는 한계로부터 그리 자유롭

지 못하다.

Ⅲ . 실증분석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이하 노동패널)9)를 분석자료로 사용한다.

노동패널 은 2001년 제4차 조사에서 최근의 정책적 관심을 반영하여 건강 및 은퇴에 관한 부

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부가조사에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과 같은 장애 관련 문항이 포함

되었다. 패널자료라는 특성을 이용하면 매년의 조사에서 장애인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되어

기본적으로 4년에 걸친 장애인/ 비장애인의 고용 및 취업실태와 관련된 상세정보를 가진 자료가

구축될 수 있다.

제4차년도 조사에서 장애인으로 판별된 개인은 조사대상자 11,043명 중 368명(3.3%)으로 보건

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나타난 장애인출현율 3.09%와 거의 유

사하였다. 표본의 기본적인 특성은 <표 2>∼<표 5>에 정리되었다. 노동패널 은 다른 자료와

비교하여 비교집단이 명확하고 가구정보와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상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가지는 데 반해, 장애인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본이 설계된 것이 아

니기 때문에 장애인 관측치가 충분치 않다는 약점을 가진다.

애인만을 조사했기 때문에 비교집단이 없어 장애인 노동시장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서 결정적인 한계를 지닌다.
9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5000가구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가구 및 개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

면 조사(longitudinal survey )로서 1998년에 1차 조사가 이루어져 현재 4차 조사(2001년)까지

완료된 상태이다.



<표 2> 노동패널과 장애인실태조사의 비교

노동패널(장애인) 장애인실태조사

남 여 전체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45.9 22.1 38.0 47.8

실업률 8.0 7.4 7.9 28.4

취업자비율 42.3 20.5 35.1 34.2

자료: 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제4차 자료

보사연,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표 3 > 장애/ 비장애인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전체 장애인 비장애인

전체 11,043 [100.0] 368 [100.0] 10,675 [100.0]

성별
남성

여성

5,313 (48.1)

5,730 (51.9)

142 (66.85)

97 (33.15)

5,067 (47.5)

5,608 (52.5)

연령

15 - 19 세

20 - 29 세

30 - 39 세

40 - 49 세

50 - 59 세

60 세 이상

1,080 ( 9.8)

2,199 (19.9)

2,297 (20.8)

2,203 (19.9)

1,452 (13.2)

1,812 (16.4)

8 ( 2.2)

35 ( 9.5)

49 (13.3)

85 (23.1)

74 (20.1)

117 (31.8)

1,072 (10.0)

2,164 (20.3)

2,248 (21.1)

2,118 (19.8)

1,378 (12.9)

1,659 (15.9)

교육

국졸미만

국졸

중졸

고졸

대재

전문대졸

대졸이상

873 ( 7.9)

1,487 (13.5)

2,099 (19.0)

3,480 (31.5)

971 ( 8.8)

712 ( 6.5)

1,415 (12.8)

71 (19.3)

96 (26.1)

77 (20.9)

81 (22.0)

10 ( 2.7)

6 ( 1.6)

27 ( 7.3)

802 ( 7.5)

1,391 (13.0)

2,022 (19.0)

3,399 (31.8)

961 ( 9.0)

706 ( 6.6)

1,415 (12.8)

혼인상태

미혼

기혼유배우

기혼무배우

3,065 (27.8)

6,949 (62.9)

1,029 ( 9.3)

63 (17.1)

248 (67.4)

57 (15.5)

3,002 (28.1)

6,701 (62.8)

972 ( 9.1)

가구주 여부
비가구주

가구주

6,822 (61.8)

4,221 (38.2)

147 (40.0)

221 (60.0)

6,675 (62.5)

4,000 (37.5)

보호대상

가구여부

아님

맞음

1,0836 (98.1)

207 ( 1.9)

328 (89.1)

40 (10.9)

1,0508 (98.4)

167 ( 1.6)

자료: 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제4차 자료

<표 4 > 장애인/ 비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비교

(단위 : 명, %)

장애인 비장애인

전 체 368 (100.0) 10,671 (100.0)

취업자

임금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

가족종사자

63 (17.1)

53 (14.4)

13 ( 3.5)

3,781 (35.4)

1,493 (14.0)

422 ( 4.0)

소계 129 (35.0) 5,692 (53.4)

미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1 ( 3.0)

228 (62.0)

256 ( 2.4)

4,723 (44.2)

소계 239 (65.0) 4,979 (46.6)



<표 5 > 장애특성별 취업자 분포

(단위 : 명, %)

전체 취업자 미취업자

전체 368(100.0) 129 (35.0) 239 (65.0)

장애유형

지체

시각

청각

정신지체

기타

257 (69.8)

28 ( 7.6)

31 ( 8.4)

27 ( 7.3)

25 ( 6.8)

92 (35.8)

7 (25.0)

16 (51.6)

6 (22.2)

8 (32.0)

165 (64.2)

21 (75.0)

15 (48.4)

21 (77.8)

17 (68.0)

장애판정

여부

받지 않았다

받았다

134 (36.4)

234 (63.6)

41(30.6)

88(37.6)

93 (69.4)

146 (62.4)

장애등급

1- 2급

3-6급

7급이상

급없음

75 (20.4)

146 (39.7)

6 ( 1.6)

141 (38.3)

12 ( 9.3)

69 (53.5)

4 ( 3.1)

44 (34.1)

63 (26.4)

77 (32.2)

2 ( 0.8)

97 (40.6)

산업재해

여부

그렇다 56 (15.2) 26 (46.4) 30 (53.6)

아니다 312 (84.8) 103 (33.0) 209 (67.0)

장애

발생

시기

태어날때부터

어렸을 때

성인이후

31 (9.9)

69 (22.1)

212 (68.0)

11 (35.5)

33 (47.8)

59 (27.8)

20 (64.5)

36 (52.2)

153 (72.2)

주: 중복장애인의 경우 주된 장애를 기준으로 표를 작성함.

2 . 연구내용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에 초점을 맞춰 장애인의 고용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취업여부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고용 자체가 갖는 중요성 때문이다. 일반적

으로 고용 또는 취업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한계 집단에 가까울수록 삶의 질에 더 많은 영향

을 미친다. 특히 장애인의 고용은 그들 스스로가 직접적인 생계수단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빈곤

탈출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감 및 삶의 만족도를 증대시

킨다는 점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여기서는 두 가지 지표-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자비율-를 장애인의 고용여건을 분석하기 위한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장애인의 노동공급을 의미하는 지표로서 경제활동참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장애인 노동시장의 공급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취업자비율은 장애인의 노동공급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까지를 반영하여 결정됨으

로써 보다 직접적인 고용여건의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자비율을 종속

변수로 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비장애인의 경우와 비교함으

로써 장애인 경제활동참가 및 취업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일

차적인 목적이다.

경제활동참가 및 취업 여부를 결정하는 데 특정한 설명변수가 어느 방향으로, 또 어느 정도 영

향을 미치는 지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프로빗(Probit )을 이용한 이항선택모형이 사

용될 수 있다. 경제활동참가 및 취업 여부를 결정하는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 *
i = 'X i + u i (1)

y *
i 는 현실에서 관측되지 않으나 일정 수준을 경계로 0과 1이라는 더미변수로 구분되어 자료

에서 관측된다고 가정된다.

y = {1 if y *
i >0

0 other w ise
(2)

위의 두 식으로부터 경제활동참가 및 취업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 (y i = 1) = P ( u i>- 'X i)
= 1 - F ( - 'X i)

(3)

여기서 F (·)는 u i에 대한 누적표준정규분포함수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취업확률은 수요측면까지 함께 고려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장애인의 취업기

회에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에 보다 적합한 지표이다. 장애인의 취업기회에 불

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장애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설명변수가 취업확률에 미칠 효과

는 비장애인의 그것과 동일해야 한다.

D가 장애인 노동시장에서의 설명변수 계수이고 N은 비장애인 노동시장에서의 설명변수의

계수라고 하면 취업확률에서의 불평등도(Gap)는 평균적인 속성을 가진 장애인이 장애인 노동

시장에서 취업할 확률과 비장애인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확률의 차이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다.

Gap = 1 - F ( - N ' X D i) - [ 1 - F ( - D ' X D i) ] (4)

동일한 방법으로 매년의 불평등도를 추정하면 지난 4년간 장애인의 취업여건이 비장애인에 비

해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는지 아니면 악화되었는지를 판별할 수 있다.

분석에 이용된 설명변수로는 장애인의 연령, 성별, 결혼상태, 가구주 여부와 같은 인구학적 특



성과 함께 교육수준, 직업훈련 경험, 자격증 유무, 직업경험 등 인적자본 변수가 포함된다. 소득

수준 및 생활보호대상자 여부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도 고려하였으며, 이밖에도 장애유형, 장애

정도, 장애발생시기와 같은 장애특성을 장애인 노동시장에서의 설명변수로 포함시켰다(표 6 참

조).

일반적으로 교육이나 숙련과 같은 인적자본 특성은 노동시장에서의 기대임금을 높여 경제활동

참가확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장애인 노동시장이 저숙련, 단순노동에 국한되어 있

어 수요-공급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면 취업확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기혼이나

가구주인 경우 가족부양의 책임이 부가되어 경제활동참가 및 취업확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

다. 그러나 기혼더미의 효과는 성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가구내에 자신 이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있는 경우 의중임금을 높여 경

제활동참가 확률을 낮출 것이다. 아울러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취업을 통해 경제적 이득

을 얻을 수 없다면 경제활동참가 유인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며,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해 결과적

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된 역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취업확률과도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표 6 > 분석에 이용된 변수의 정의

변 수 명 정 의

LFP

EMP

EDU1

EDU2

EDU3

EDU4

AGE

AGESQ

FEMALE

MARRIED

FEMARR

HEAD

HINCOME

TRANSFER

TRA

QUA

JTEN

CLASS1

CLASS2

CLASS3

CLASS4

CLASS5

SERIOUS

AFTER18

경제활동참가여부 더미 (취업자 또는 실업자 = 1)

취업자 더미 (취업자 = 1)

교육수준 더미 1 (초졸이하) => 기저변수

교육수준 더미 2 (중졸)

교육수준 더미 3 (고졸 및 대재)

교육수준 더미 4 (전문대졸이상)

연령

연령의 제곱

성별 더미 (여성 = 1)

혼인 더미 (기혼 = 1)

FEMALE*MARRIED (기혼여성 = 1)

가구주 더미 (가구주 = 1)

자신의 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 (만원)

생활보호대상자 더미 (생활보호대상자 = 1)

직업훈련 경험 더미 (직업훈련 경험 =1)

자격증 소지 더미 (자격증 소지 =1)

직업경력 년수

장애유형 더미 1 (지체 = 1)

장애유형 더미 2 (시각 = 1)

장애유형 더미 3 (청각 = 1)

장애유형 더미 4 (정신지체 = 1)

장애유형 더미 5 (기타 = 1) => 기저변수

중증장애 더미 (장애등급 1- 2급 = 1)

18세 이후 장애발생 더미 (18세 이후 장애발생 = 1)

3. 실증분석 결과

가. 경제활동참가의 영향요인

<표 7>과 <표 8>은 1- 4차년도 기간 중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 여부에 대한 프로



빗모형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동일한 설명변수에다 장애관련 변수를

추가하여 추정되었다.

개인의 인적속성 요인에 의한 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EDU2- EDU4)의 계수들에서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고 있다. 비장애인의 경우에 초등학교 졸

업자를 제외하면 교육수준은 경제활동참가와 체계적인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도 대체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유의한 정(+)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

고 있다.

연령변수(AGE, AGESQ)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경

우에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 증가율

은 체감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계수 크기가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작아

장애인의 노동공급은 연령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FEMALE )과 기혼여성(FEMARR) 더미의 효과를 살펴보면, 비장애인에서 경제활동참가

확률은 미혼여성 > 남성 > 기혼여성의 순으로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반해 장

애인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미혼여성과 기혼여성 간에 역전된 관계가 나타

난다. 이는 기혼여성 장애인의 경우 자영업 및 가족종사자로의 취업이 가능한 데 반해 미혼여

성 장애인은 임금근로자로의 취업이 여의치 않음에 따라 경제활동참가가 저조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혼여성 장애인이 장애인 고용에서 가장 취약계층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 가구특성에 의한 경제활동참가 및 취업여부를 살펴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가

족부양에 대한 부담이 높은 가구주(HEAD)가 경제활동참가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장애인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3차년도 제외). 이는 장애인이 가구주인 경우 생활고로

인해 취업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별도의 소득원이 있는 경우(HINCOME)

경제활동참가 확률을 낮추는 소득효과 역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서 나타나는데, 장애인

의 경우 그 부(- )의 관계가 더 뚜렷하다. 이는 장애인의 노동공급이 가구소득에 더 탄력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당가구가 생활보호대상가구(T RANSFER)인지의 여부는 4차년도에만 조사되었는데,10) 생활

보호대상가구에 속한 개인은 경제활동참가 확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생활보호대

상가구에 대한 보조금제도가 경제활동참가 유인을 줄이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10 4차년도 생활보호대상가구는 1- 3차년도에도 역시 생활보호대상가구였다고 간주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추정결과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7 >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 프로빗모형 추정결과 (종속변수 = LFP)

1998 1999 2000 2001

INTERCEPT -0.896 + - 1.368 - 1.838 + - 1.744 +

EDU2 0.337 - 0.019 -0.276 0.228

EDU3 0.368 0.096 0.085 0.299

EDU4 0.294 0.457 0.476 0.442

AGE 0.086 * 0.126 ** 0.170 ** 0.094 *

AGESQ -0.001 ** - 0.002 ** -0.002 ** - 0.001 **

FEMALE -0.509 - 0.677 -0.841 - 0.810

FEMARR 0.661 0.678 0.573 0.831

HEAD 1.012 ** 0.694 ** 0.225 0.485 +

HINCCOME -0.00003 - 0.00008 * -0.00036 ** - 0.00033 **

TRANSFER - - - - 0.707 *

TRA -0.190 1.300 * 0.698 0.412

QUA 0.434 0.573 + 0.960 ** 0.894 **

JTEN 0.044 ** 0.031 ** 0.046 ** 0.032 **

CLASS1 -0.909 * - 0.927 * -0.413 0.231

CLASS2 -0.943 * - 0.869 + -0.032 0.065

CLASS3 -0.882 + - 0.471 -0.016 1.168 *

CLASS4 -0.978 * - 1.284 ** - 1.161 * - 0.194

SERIOUS -0.309 - 0.765 ** - 1.288 ** - 0.674 **

AFTER18 -0.628 ** - 0.493 ** -0.887 ** - 0.616 **

N 344 335 334 368

Log Likelihood - 169.3 - 160.0 - 137.7 - 164.9

주: + p<0.1; * p<0.05; ** p<0.01



<표 8 > 비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 프로빗모형 추정결과 (종속변수 = LFP)

1998 1999 2000 2001

INTERCEPT - 4.555** - 4.105 ** - 3.853** - 3.833 **

EDU2 - 0.171** - 0.106 + - 0.284** - 0.227 **

EDU3 - 0.129* - 0.100+ - 0.194** - 0.129 *

EDU4 0.147 * 0.177 ** 0.131* 0.219 **

AGE 0.255 ** 0.239 ** 0.226 ** 0.230 **

AGESQ - 0.003** - 0.003 ** - 0.003** - 0.003 **

FEMALE 0.313 ** 0.241 ** 0.134 * 0.226 **

FEMARR - 0.851** - 0.715 ** - 0.629** - 0.748 **

HEAD 0.485 ** 0.339 ** 0.363 ** 0.244 **

HINCCOME - 0.00003** - 0.00014** - 0.00006** - 0.00016**

TRANSFER - - - - 0.615 **

TRA 0.144 * 0.837 ** 0.103 + 0.377 **

QUA 0.261** 0.330 ** 0.268 ** 0.215 **

JTEN 0.043 ** 0.037 ** 0.037 ** 0.033 **

N 9557 9183 9340 10678

Log Likelihood - 4274.6 -4109.4 - 4345.5 -4869.5

주: + p<0.1; * p<0.05; ** p<0.01

다음으로 직업훈련 경험(T RA ), 자격증 소지(QUA), 직업경력년수(JT EN) 등 직업능력 또는

숙련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된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우에 이들 변

수 모두가 대체로 경제활동참가 확률을 유의하게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자격증

소지 유무는 장애인의 경우에 경제활동참가 유인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직

업훈련 경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2차년도를 보면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경제활동 참가여부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업경력년수는 비장애인의 경우와 유사한 정도의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결과들은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지원이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매우 결정적인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특성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장애유형별로는 지체(CLASS1)·시각

(CLASS2)·청각(CLASS3)·정신지체(CLASS4) 장애인 가운데 청각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

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정신지체장애인(CLASS4)의 경제활동참가가 현저하게 저조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11) 장애인의 취업이 주로 생산직이나 기능직과 같은 육체노동에서 주로 이루

11 장애유형에 대한 계수가 연도별로 변동이 큰 것은 기저변수로 사용된 지체·시각·청각·정

신지체를 제외한 기타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 확률이 지난 4년 동안 상대적으로 크게 변동했

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뚜렷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



어짐에 따라 손노동(manual work)에 필요한 기능손실이 적은 지체장애나 청각장애인의 경제

활동참가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등급이 1- 2급인 중증장

애인(SERIOUS)인 경우 에상대로 경제활동에 참가할 확률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장애가 18세 이상 연령에서 발생한 경우(AFT ER18) 경제활동참가 확률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경험한 후천적인 장애인의 재활이 더 어려운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현대 사회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와 같이 후천적 장애인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여서 이들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나. 취업확률의 영향요인

지금까지는 경제활동참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추정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9>와 <표 10>은

취업여부에 대한 프로빗모형 추정결과이다. 설명변수는 앞 절에서의 설명과 동일하다.

우선 개인의 인적속성 요인에 의한 효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EDU2- EDU4)의 계수는 경제활동참가 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와 대체로 유사하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에 대졸 이상자의 취업확률이 3, 4차년도에 들어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며

증가하였음이 확인된다.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대졸자의 취업확률이 대체로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경제환경이 전통적인 물적자원 기반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전

환되는 과정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직업형태 및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고학력 장애인의 직업접근성이 확대된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확률에 대한 연령변수(AGE, AGESQ)의 효과는 경제활동참가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으

며, 여성(FEMALE )와 기혼여성(FEMARR) 더미의 효과가 장애인-비장애인 간에 상반되게

나타나는 것도 경제활동참가의 경우와 동일하다. 가족부양의무가 있는 가구주(HEAD)가 취업

확률이 높고 별도의 가구소득(HINCOME )이 증가할수록 취업확률이 감소하는 것도 경제활동

참가의 경우와 유사하다.



<표 9 > 장애인의 취업여부 프로빗모형 추정결과 (종속변수 = EMP)

1998 1999 2000 2001

INTERCEPT - 1.308 - 2.168 * - 1.719+ - 1.934 *

EDU2 0.300 - 0.044 - 0.127 0.249

EDU3 0.071 0.126 0.114 0.217

EDU4 0.155 0.476 0.588 + 0.568 +

AGE 0.087 * 0.152 ** 0.157 ** 0.100 **

AGESQ - 0.001** - 0.002** - 0.002** - 0.001**

FEMALE - 0.534 - 0.459 - 0.734 - 0.624

FEMARR 0.606 0.514 0.491 0.572

HEAD 1.115 ** 0.632 * 0.146 0.359

HINCCOME - 0.00003 - 0.00008+ - 0.00035** - 0.00036**

TRANSFER - - - - 0.838 **

TRA - 0.218 - 0.006 0.773 + 0.177

QUA 0.265 0.714 * 0.898 ** 0.735 *

JTEN 0.024 ** 0.034 ** 0.047 ** 0.032 **

CLASS1 - 0.706* - 0.839 * - 0.506* 0.173

CLASS2 - 0.650 - 0.688 - 0.353 - 0.152

CLASS3 - 0.748+ - 0.620 - 0.067 1.195 **

CLASS4 - 0.465 - 1.107 * - 1.304** - 0.494

SERIOUS - 0.200 - 0.742** - 1.140** - 0.638 **

AFTER18 - 0.782** - 0.598 ** - 0.937** - 0.465 *

N 344 335 334 368

Log Likelihood - 176.4 - 162.4 - 140.1 - 163.7

주: + p<0.1; * p<0.05; ** p<0.01

한편 생활보호대상자(T RANSFER)의 취업확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

두에게서 관찰되는데, 그 낮추는 정도를 경제활동참가 확률의 경우와 비교하면 장애인과 비장

애인 간에 대비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이 주목된다. 즉 비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의 취업확률

은 경제활동참가 확률이 낮아지는 것보다는 덜 감소하는 데 반해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의 취

업확률은 경제활동참가 확률이 낮아지는 것 이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생활보호대상

여부가 취업확률에 미치는 효과가 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참가 유인을 줄이는 것 이상으로 수

요측 요인에 의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생활보호대상가구에 대한 지원제도

가 보다 신중하게 조직되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표 10 > 비장애인의 취업여부 프로빗모형 추정결과 (종속변수 = EMP)



1998 1999 2000 2001

INTERCEPT - 4.504** - 4.034 ** - 3.795** - 3.895 **

EDU2 - 0.131* - 0.104 + - 0.239** - 0.210**

EDU3 - 0.026 - 0.060 - 0.151** - 0.132**

EDU4 0.320 ** 0.260 ** 0.139 * 0.204 **

AGE 0.226 ** 0.228 ** 0.214 ** 0.226 **

AGESQ - 0.003** - 0.003 ** - 0.003** - 0.003 **

FEMALE 0.365 ** 0.335 ** 0.156 ** 0.285 **

FEMARR - 0.647** - 0.666 ** - 0.540** - 0.705 **

HEAD 0.459 ** 0.338 ** 0.366 ** 0.269 **

HINCOME - 0.00004** - 0.00016** - 0.00006** - 0.00016**

TRANSFER - - - - 0.580**

TRA - 0.190** - 0.443 ** - 0.014 0.312 **

QUA 0.275 ** 0.297 ** 0.246 ** 0.223 **

JTEN 0.042 ** 0.039 ** 0.039 ** 0.035 **

N 9557 9183 9340 10678

Log Likelihood - 4549.7 - 4324.4 - 4491.8 - 4951.9

주: + p<0.1; * p<0.05; ** p<0.01

다음으로 직업훈련 경험, 자격증 소지, 직업경력년수 등 직업능력 관련 변수들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자. 직업경력년수(JT EN)가 취업에 미치는 효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뚜렷

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이는 경제활동 참가모형에서 관측된 것과도 대동소이한 결과이다. 그

러나 직업훈련(T RA )이나 자격증(QUA)과 같은 변수들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는 경제활동 참

가모형에서 관측된 것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직업훈련이나 자격증은 공급측면에서

경제활동참가 유인의 증대를 가져오나 수요측면에서의 반응까지를 고려한 취업모형에서는 주

관적 기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직업훈련 경험이나 자격

증 소지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거나 실제 취업시 직업능력의

신호(signal)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이 유의될 필요가 있겠다.

장애유형(CLASS1- CLASS4), 장애정도(SERIOUS ) 및 장애발생시기(AFT ER18)와 같은 장

애특성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는 경제활동참가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성, 연령, 가구주 여부, 장애 등 인구학적 특성이 취업

에 미치는 효과는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효과와 크게 다르지 않아 공급측면의 효과에 의해 주

도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학력수준, 직업훈련, 자격증과 같은 인적자본 변수는 취업에 미

치는 효과와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 공급측 요인 이외에도 수요측 요인에 의해 민



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의 대학과정 이수는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에 주관적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는 데 반해 직업훈련 및 자격증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직업훈련의 경우 그 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나 현재 장애인 직업훈련체

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론적 취업확률과 취업기회의 불평등

<표 9>와 <표 10>의 추정결과를 이용하면 식 (4)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론적 취업확

률을 구할 수 있다. <표 11>은 그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첫 번째 칼럼의 취업확률은 평균적인

속성을 갖는12) 비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확률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칼럼은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이론적 취업확률을 보여준다. 장애인 취업확률1은 현재와 같이 장애인 노

동시장이 비장애인 노동시장이 분리되어 있을 때(각기 다른 추정계수로 대변됨) 평균적인 속성

을 갖는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취업할 확률을 의미하며, 장애인 취업확률2는 장애인 노동시장이

비장애인 노동시장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있다면(장애인의 추정계수가 비장애인의 추정계수와

동일하다고 가정됨) 평균적인 장애인이 갖게 될 가상적 취업확률을 의미한다.

장애인 노동시장이 비장애인 노동시장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있다면, 즉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에 취업기회에서의 불평등이 없다면 평균적인 속성을 가진 장애인이 취업할 확률은 1998년∼

2001년에 55∼60% 수준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평균적 장애인이 장애인 노동시

장에서 취업할 확률은 29∼37%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 프로빗모형에 의해 설명되는 이론적 취업확률

(단위 : %)

비장애인 장애인

취업확률 취업확률1 취업확률2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1998 46.1 64.0 30.5 36.2 46.9 16.5 55.0 66.1 29.9

1999 53.2 72.1 36.1 36.5 46.2 18.3 60.8 71.9 34.2

2000 52.4 71.2 35.3 29.7 40.9 11.8 59.6 71.5 32.5

2001 53.1 71.6 35.6 28.5 41.3 10.3 56.4 70.6 27.1

주: <표 9>와 <표 10>의 취업모형에서 장애인 추정계수와 비장애인 추정계수가 계산에 사용됨.

취업확률1 - 평균적인 장애인이 장애인노동시장에서 취업할 확률

취업확률2 - 장애인노동시장이 비장애인노동시장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있다면 평균적인 장애인이

갖게 될 가상적 취업확률

12 평균적 개인 속성을 상정함에 있어 전체, 남, 여에 대해 각각의 평균이 사용되었다.



즉, 장애인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취업기회에서의 불평등이 없다면 평균적인 장애인은 비

장애인에 비해 취업확률이 특별히 낮아야 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다소 높은 취업률을 보일 것

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장애인 노동시장에서는 현저하게 낮은 취업확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취업확률에서의 갭(gap)을 모두 차별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장애인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로 파악될 수 있으며, 따라서 형평

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장애인고용촉진책을 펴는 경우 이러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취업기회

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취업기회에서의 불평등 정도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노동시장에 취업해야 하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은 20∼30%에 달하고 있

고 여성 장애인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는 13∼2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성 장애인

과 달리 평균적인 여성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노동시장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노동시장에 취업할 확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 과 [그림 2]는 장애인-비장애인 간 취업기회 격차 및 불평등도를 도시하고 있다. 놀라

운 것은 프로빗모형으로부터 추정된 이론적 장애인-비장애인 간 취업기회 격차가 김대중 정부

가 들어서 생산적 복지를 복지정책의 기조로 삼은 지난 4년간 오히려 확대되어 온 것으로 나타

난다는 점이다.

[그림 1] 프로빗모형으로 추정된 장애인-비장애인 간 취업기회 격차

주: 비장애인 취업확률과 장애인 취업확률1의 차이로 계산됨.

[그림 2] 프로빗모형으로 추정된 장애인 취업기회의 불평등도



주: 장애인 취업확률2와 장애인 취업확률1의 차이로 계산됨.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평균적 속성 차이를 통제한 장애인 취업기회의 불평등도로 살펴보아도

2001년을 제외하면 장애인의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음이 확인된다(그림 2).

분석에 사용된 취업확률이 공급측 변화요인인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별도의 통제방법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기고 여기서는

비장애인- 장애인 간 실제 경제활동참가율 격차와 단순비교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자. 경제

활동참가율 격차의 변화추이는 각각의 그림에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장애인-비장

애인 간 취업기회 격차 및 장애인 취업기회의 불평등도가 다소 완화되기는 하지만 2001년을 제

외하면 여전히 격차가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사실을 완전히 뒤집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Ⅳ . 맺음말

국가 경제수준의 향상, 시민사회의 성숙 등에 힘입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완화되고 다양한



장애인 편의시설로 인한 장애인의 이동성이 증가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참여 욕구는

급속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기회가 확대되어 장애인이 고학력화된 것도 장애인의

취업욕구 증대에 한몫을 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취업여건은 수요측면의 요인이 보다 주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측

면에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효과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경

쟁 격화를 배경으로 시장경제논리가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은 생산성 저하나 효율성을 이유로 장

애인 고용을 기피하려는 유인을 강하게 갖게 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환경이 전통적인 물적

자원 기반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직업형태 및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장애인의 직업접근성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다.

장애인의 취업기회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제한되고 있다면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당연히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각각의 유인들의 크

기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전제로 정책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

컨대 고용과 연계되지 않은 복지 지출의 증대는 장애인의 노동공급 유인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투자는 노동공급 유인을 증대시킬 수 있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형평성

의 원칙을 세우고 경쟁의 논리를 우선시하려는 유인에 disadvantage를 주고 장애인의 고용기

회를 확대하는 유인에 advantage를 주어 장애인 취업여건의 개선을 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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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이선우(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 논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동안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연구는 장애인노동력의 수요

측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는 연구자들이 적시하는 바와 같이 자료의

부족에서 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면에서 이 연구가 수요 측면의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함

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수요 측면의 강점이 있는 노동연구원의 자

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기대를 갖게 된다.

불행히도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동패널도 수요측면의 요인은 제대로 포함하지 않

고 있다. 그것은 이미 연구자들도 시인하고 있는 바, 그런 한계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제

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의 비교에서 극복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본 연구에서 주장하

는 바와 같이 취업률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수요측면을 고려한 것이라면 기존의 연구들도

취업률을 사용한 연구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도 기존의 연구와 동일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취업률을 종속변수로 하면 수요측 요인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인적자본 변수는 일반적으로 공급측의 변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에 이 연구에

서는 고용주의 차별, 시장여건 등 진정한 의미의 수요측 요인이 배제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비교하는 시도는 해볼만한 것이지만 그렇게 유용한 것

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프로빗과 같은 분석기법에서는 상당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프로빗에서도 회귀분석과 동일하게 모형에서 중요한 변수를 제외할 때 자기상

관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제외된 변수가 기존의 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두 모형의 차이를 단순히 제외되어 있는 수요측 변수의 차이라

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취업기회에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장애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설명변수가 취업확률에 미칠 효과는 비장애인의 그것과 동일해야

한다 는 연구자들의 주장은 프로빗과 같은 다변수분석의 특성에 대해 오해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다변수분석에서는 독립변수들끼리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포함되

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계수가 달라지게 된다.

분석자료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자료의 일반화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업률에 있어서, 장애인실태조사의 실업률이 28.4%에 이르는 반면 노동패널에

서는 7.9%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이나 취업자비율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에 비해 심각한 차이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노동패널이 1998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면 당시에는 장애범주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의 5가지에 불과하였다. 패널 자료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조사대상자가 계속 유지되

었다면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가지 범주만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



다면 1995년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청각장애는 14.9%, 언어장애는 3.5%이다. 2000년의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더라도 지체장애 42.8%, 4가지 장애를 제외한 기타가 11.4%이다. 그러나

노동패널의 자료에는 청각장애는 8.4%이고, 기타는 6.8%로 되어 있다. 기타에는 언어장애 외

에 다른 장애가 포함되어 있는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가? 중간에 장애

유형이 달라졌는가? 또 장애등급에 7급 이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장애판정은 의사로부

터 받은 것을 의미하는가? 장애판정을 받지 않았으면 장애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가? 산업재해의 경우도 실태조사의 경우 10% 미만이지만 노동패널에서는 15.2%로 조사되었

다. 또 노동패널에서는 2001년에 생활보호대상자 여부를 조사했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기초생

활보장수급자로 고쳐야 한다. 이 변수가 2001년에만 조사되었던 것도 다른 변수의 계수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인과관계 설정의 오류도 눈에 띄는데,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취업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다면 경제활동참가 유인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며,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해 결과적

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된 역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취업확률과도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고 했는데 이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라고 보인다. 앞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원인이고 취업을 하지 않는 것이 결과이다. 뒤

에서는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고 그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것이 결과이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바뀌는 인과관계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 생활보호대상자 여부와

취업확률과의 상관관계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상관관계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여부에 따른 취업확률의 증가 또는 감소가 완전히 바뀐다는 뜻이다. 아

무튼 연구자들도 여기에서는 취업을 못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뒤의

분석결과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현재의 생활보호대상가

구에 대한 보조금 제도가 경제활동참가 유인을 줄이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 하고 있다고 했

는데 이는 연구자들의 앞에서의 설명과도 반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인과관계가 생

활보호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경제활동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인과관계 설정의 문제는 또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는데,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의 취업확

률은 경제활동참가 확률이 낮아지는 것 이상으로 크게 감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프로

빗의 특성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종속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따

라서 이는 생활보호대상 여부 ... 필요성을 제기한다 는 주장도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앞에서

도 언급했듯이 인과관계의 방향이 반대일 수 있다. 즉 취업을 못하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마치 장애인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비장애인보다 더 심각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크다.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장애인의 직업훈련경험을 보면 1999년을 제외하고는 경제

활동참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자격증 소지 유무는 장애인의 경우에 경제활

동참가 유인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했는데 이러한 분석은 2000, 2001년의

결과만을 중시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또 직업훈련 경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2차년도를



보면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경제활동 참가여부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 했는데 이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우선 오직 2차년도만 유의한 결과를 과도하게 해석하

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프로빗은 곡선이기 때문에 계수의 값을 다른 변수의 계수와 그대로

비교할 수 없다. 장애유형에 대해서도 최근 2년간에는 유의한 변수가 거의 없는데 의도적으

로 처음 2차년도의 계수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왜 유의해지지 않는지 설명

하지 않고 있다. 또 장애유형의 경우 현재로는 기준범주와의 비교만 가능하다. 다른 장애유

형 계수들끼리의 비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는 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론에서 본 연구는 수요측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기업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또 다른 한편으로 장애인에게 유리한 경제환경(노동시장 환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

에 따른 제안과 함께, 마지막으로 직업훈련이 노동공급유인을 증대시킬 수 있다 고 주장한

다. 본문에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 직업훈련 경험이나 자격증 소지가 근로자의 직

업능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거나 실제 취업시 직업능력의 신호로 제대로 작동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의 직업훈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이 유의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분석대로라면 반대의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 결론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정말 의문스럽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형평성의 원칙

을 세우고 경쟁의 논리를 우선시하려는 유인에 disadvantage를 주고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유인에 advantage를 주어 장애인의 취업여건의 개선을 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고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에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가?

구체적 내용을 몇 가지 더 지적하면,

서구 복지국가에서도 1990년대 이후 장애인복지정책은 소득보조 중심에서 직업재활 및

고용지원을 우선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고 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정상

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조치였다.

교육수준에서 대재와 전문대졸 이상을 구분하는 근거는?

장애가 18세 이상 연령에서 발생한 경우 경제활동 참가 확률이 크게 저조 하다고 했는데

이는 산재인 경우 오히려 경제활동참가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상당히 의

외의 결과이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직업훈련에 있어서 장애인의 경우는 취업여부에 대한 영향이 유의하지 않으며, 비장애인은

가장 최근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데도 장애인

의 직업훈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또 자격증에 있어서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모두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왜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가?

장애인의 대학과정 이수는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에 주관적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는데

반해 라고 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주관적 기대 이상의 효과라고 할 수 있는가? 또 직업



훈련의 경우 그 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나 라고 했는데 종속변수가 다른데 어떻게 직접적으

로 계수를 비교할 수 있는가?

장애인의 추정계수가 비장애인의 추정계수와 동일하다고 가정 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비장애인의 추정계수를 사용(장애관련 변수는 제외하고)했다는 것인가? 단지 계수를 동일하

게 한다고 해서 동일한 노동구조라고 가정할 수 있는가? 동일한 노동구조라는 말이 장애인

과 비장애인 간에 취업기회의 불평등이 없다는 뜻인가? 우리가 이중노동시장이라고 할 때

취업기회에 대한 언급인가, 아니면 임금 등 노동조건이 전혀 다른 노동시장이 존재한다는 것

인가?

표 11에서 비장애인의 취업확률보다 장애인의 취업확률 2가 더 높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

나? 차별이 없으면 장애인의 취업확률이 더 높다는 뜻인가? 이는 장애인이 객관적으로 볼

때 비장애인보다 취업을 위한 준비를 더 갖추고 있다는 것인가? 이상한 것은 1999년의 경우

비장애인 전체 취업확률은 53.2%로 장애인 60.8%보다 높은데,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각각 취업확률이 높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는 2001년도 마찬가지이다.

남성장애인이 받는 불이익을 20~30%, 여성장애인이 받는 불이익을 13~20% 정도로 추정하

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장애인이 받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인식과는 상

반되는 것인데?


